
｢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10일

  나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  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  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  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변 상 용

  나. 제안이유

    ❍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재 지원되는 

전세금 융자금액이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지 않아 지원대

상자가 입주 대상지를 선정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

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

있도록 하고자 함



 다. 주요내용

    ❍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향조정(안 제16조제1항)

     ․ 당초 : 지원금액 1세대당 6천만원 이하

     ․ 변경 : 지원금액 1세대당 1억원 이하

 라. 참고사항

    ❍ 관계법령 : 「주택법」

    ❍ 합   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 ❍ 본 조례안은

    ∙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

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 

 ❍ 검토 결과,

    ∙ 부동산 시장 현실에 맞게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액을 인상하여 

지원대상자가 입주 대상지를 선정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 

하고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

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   략

5. 토  론  요  지: 생   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   음

7. 심  사  결  과: 원안가결


